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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질과 관료제의 합리성: 
관료제 이념형 구성의 기본단위인 ‘공직’ 개념을 중심으로

1)ㅇ윤견수*

이 논문은 각 나라의 정부의 질을 비교하려면 정부관료제의 질을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관료제의 질은 막스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념형의 속성들을 기준으로 평가할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관료제 이념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논문이 강조한 내용은 두가지

다. 첫째, 관료제 이념형을 기준점으로 볼 때 현실의 관료제는 아직까지 그 기준점에 도달하

지 못했거나, 이미 그 기준점을 넘어선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느 한 영역에 속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상황을 과소관료제 상황, 뒤의 경우를 과잉관료라고 정의하였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야만 현실의 관료제의 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는 관료제 이

념형을 구성하는 기본 분석단위는 조직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개인도 아니라는 점

이다. 베버는 특정의 일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책임

을 규정한 ‘직책’이나 ‘공직’을 관료제를 구성하는 기본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럴 경우 공

직이란 사적인 이해관계나 사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상 두가

지 논의를 토대로 공직자의 생애주기라는 관점을 끌어들여와 정부관료제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 이 논문의 가치다.

주제어: 관료제, 정부의 질, 공직

".....An ideal type corresponds to a pole at one end of a continuum; reality lies along the 
continuum, but not the pole position that represents the idealized form. Whereas ideal 
types are not subject to proof or disproof by empirical verification, they do provide 
standards against which specific cases can be compared....." (Kramer, 197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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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와 베버의 관료제 모형 

행정학의 큰 흐름 중 하나가 국가나 정부의 경쟁력과 관련된 연구이며, 최근 이

런 흐름을 반영한 연구주제로 떠오른 것이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다. 특히 유럽학

자들이 정부의 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유럽연합 (EU)이 출범하면

서 각 국가의 기여와 공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지만 통일된 기준과 자료가 없어

서 생기는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비용과 편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선

택과 배제의 기준틀에 대한 지식, 또한 연방의 통합과 조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1) 하지만 정부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

하는 기관들 간에는 평가와 관련된 용어들조차 합의가 안 되어 있다.2)  성과와 질

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정부의 영역에 대한 이해가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

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타당도 신뢰도 표집오차 등

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절하게 국가를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Van De Walle, 2005: 30). 정부의 질과 관련된 지표들을 모두 묶어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측정을 해도 결과가 신통치 않은 것이다 (Kaufman외, 1999). 또한 ‘질’이라는 

것은 특출난 상황, 완벽한 상황, 목표에 부합하는 상황, 절약할 수 있는 상황, 변혁

을 가져오는 상황 등등과 같이 다양한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Harvey&Green, 

1993),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부의 질을 정의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런 식의 논리적 접근은 논리적으로 후건긍정의 오류라는(fallacy of 

affirming the consequent) 약점을 안고 있다. “정부의 질이 높으면 경제적으로 선진

국이다. 그런데 지금 경제개발에 성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다. 이러한 주장의 전형적인 예는 “좋은 정부는 경제개발

1) 이와 같은 수요는 유럽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는 성과지표나 고객만족지수 같은 측정도구를 갖고 지방정부나 기관을 평가한 지 오래되었고,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이라는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흥공업국들은 경쟁력과 관련된 

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질에 대한 관심을 늘려나가고 있다. 

2) 예를 들어 평가대상인 정부나 행정을 표현할 때 유럽중앙은행은 공공영역(public sector), 세계

은행과 IMD경영대학원은 정부(government), 세계경제포럼은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질이나 성과 등을 표현할 때도 유럽중앙은행과 IMD경영대학원은 효율성
(efficiency), 세계은행은 효과성(effectiveness), 세계경제포럼은 경쟁력(competitiveness) 등의 용어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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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한 정부다. 그런데 경제개발에 성공했다. 그러므로 좋은 정부다”라는 식의 

논리구조(La Porta외, 1999)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법은 경험

적 관찰의 결과들을 토대로 사후에 정부의 질에 대한 지표들을 만들며, 그런 지표

들을 가지고 정부의 질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어반복이

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질이 늘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막스 베버 (Max Weber)가 만든 관료제 이념형 (Ideal type of 

bureaucracy) 모형이 이러한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해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정부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등과 같이 헌법에 나와 있는 국가기관

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관료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질은 관료제의 질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3) 관료제 이념형이 

경험적 현실들을 서로 비교하는 기준척도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질을 평가

할 때 난점 가운데 하나였던 분석단위와 항목들의 애매성과 가변성을 줄일 수 있

다. 예컨대 베버가 이념형을 설명하면서 끌어들였던 분석항목들을 기준 항목으로 

삼고 현실의 관료제들이 그 이념형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만 비교하면 되기 

때문이다(Kramer, 1977: 1-5). 

베버의 관료제 모형에 대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시켜 

경험적으로 이념형과 어느 정도의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

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념형을 말하지 않고는 베버의 관료제 모형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한데4), 모형을 가져다 사용할 때에는 이념형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

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베버 모형을 정부의 질을 비교하는 준거기준으로 사용하

3) 물론 베버의 이념형관료제는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

계가 지배하는 영역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나 장차관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힘들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출직이라 할 지라도 제도나 조직의 틀 안에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

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한 비판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4) 관료제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어느 연구가 되었건 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베버의 논

의를 토대로 한다. 예컨대 6가지의 측면에서 관료제를 정리한 Albrow(1970)의 연구 역시 대부

분 베버의 연구결과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저작들을 소개하고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흥미

로운 것은 그 어느 연구가 되었건 이념형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인 상황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관

료제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관료제 밖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이념형 자체에 대한 논의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규범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관점에서만 관료제를 연구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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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적극적이었던 Evans와 Rauch(1999)는 베버의 모형이 경제발전의 일반모형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봐도 경제적 성공 뒤

에는 베버식의 관료제 모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였다.5) 그런데 이들이 

개발하고 사용한 베버척도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관료제 이념형이 갖고 있는 

다양한 모습 가운데 업적제에 토대를 둔 충원과 계층제의 사다리를 따라가는 경

력관리라는 두 가지 개념만 변수화 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관료제의 극히 일부

에 해당하는 변수이며 엄격히 말하면 관료제의 구조적 변수라기보다는 그런 구조

를 담당하는 관료의 자격에 대한 논의였다.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개발한 베버

척도가 관료제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관료제의 특성들이 양날의 칼과 같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각주를 통해 넌지시 밝히

고 있다(Evans와 Rauch, 1997:751 각주7) 참조할 것). 예컨대 규칙에 의한 지배는 일

정 부분까지는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그 단계가 넘어가면 조직의 경직

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즉 이념형이 갖고 있는 양날의 칼과 관련

된 부분이다. 이념형을 관료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지향점

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벗어난 상황을 양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나

는 지향점까지 가지 못한 상황, 즉 관료제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이념형을 지나친 상황, 즉 관료제가 지나치게 전개되어 병리현상이 나타

나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의 상황을 이념형으로 진행이 필요한 과소관료

제 상황, 뒤의 상황을 이념형으로의 복귀가 필요한 과잉관료제 상황이라고 가정

하였다.6) 그렇다면 막스베버의 이념형관료제가 과연 관료제의 질을 평가하는 기

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중심

5) 이들의 연구모형을 그대로 사용하고 최종적인 변수만 경제적 성공에서 불평등 감소로 바뀌었

을 경우에도 베버식의 관료제가 끼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Henderson
외, 2007). 

6)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관료제와 관련된 법과 규칙이 예측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 과소관료제 상황이며, 기존의 법과 규칙이 갖는 규제의 강도가 

지나쳐 사람들의 행동을 경직화시킨다면 이것은 과잉관료제 상황인 것이다. 이념형이라는 것

이 관료제가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된 상황을 뜻하는 개념적 도구인 것처럼, 과소관료제와 과

잉관료제 역시 현실의 관료제가 그러한 합리적 상황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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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것을 살펴볼 것이다.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과연 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면 

이념형이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들이 관료제의 질을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해 간단히 논한다. 

Ⅱ. 관료제 이념형이 갖고 있는 합리성의 근거

베버를 읽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관료제 이념형에 대한 논의 역시 다양하다. 

특히 이념형이 관료제의 합리성에 대한 논의와 어떻게 결합될 수 있을 것인가 하

는 논의는 쉽지 않다. 베버를 연구한 학자들마다 합리성을 바라보는 척도가 다르

다. 심지어는 베버 자신만 해도 6가지 서로 다른 차원으로 합리성을 얘기하고 있

을 정도다(Eisen, 1978). 하지만 이 글에서는 베버가 관료제를 설명했을 때 의도했

던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합리성을 얘기하고자 한다. 

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장치

관료제에 대한 연구 가운데 상당히 모호한 것 중 하나가 관료제와 사회와의 관

계다. 베버는 근대화된 사회의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관료제라고 했는데, 만약 그

의 주장이 맞다면 근대화 이후의 사회는 관료제를 극복한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사회나 고대 왕조사회는 막스베버가 말한 관료제의 모습이 아닐 것이

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관료제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관료조직이 그

렇게 근대사회에만 나타나는 조직형태는 아니라고 한다. 예컨대 함무라비 왕조 

시대의 문자를 해석하여 관료제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에 나타났던 관료

제의 모습은 막스베버가 설명한 이념형적 관료제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는 것이다

(Alkadry, 2002). 베버의 관료제는 이념형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 원형에 가까운 

모형이라는 것이다.  역사적 원형에 가깝다는 것은 관료제의 조직형태가 지금까

지도 계속 존속해왔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경험적으로 관료제가 다른 어떤 형

태의 조직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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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는 국가발전의 가능성을 정부관료제의 능력에서 찾았던 시각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적어도 관료제는 그 당시의 국민의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적절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 중

반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적 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관

료제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Evans와 Rauch, 1999; Henderson외, 2007). 특히 국

가의 응집력이 지켜지는 상황에서는 관료제의 역할이 절대적인데, 국가의 응집력

이 부족했던 인도와는 달리 국가 내부의 결속이 유지되었던 한국의 경우만 보더

라도 산업화에 절대적 역할을 했던 것은, 일상의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둔 

관료제였던 것이다(Chibber, 2002). 

관료제가 근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가장 우월한 장치라는 

것은 막스베버가 처음 관료제에 대한 논의를 끌어들이면서 시작한 말이다. 적어

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는 급료를 받고 일하는 관료제적 작업이 더 

정확할뿐더러 심지어는 사전에 아무런 방침도 없이 그저 명예롭게 일하는 상황보

다도 더 비용이 적게 든다(Weber, 1977:13-14). 그는 관료제화라는 것이 순전히 객

관적인 기준에 따라 전문화된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가능성을 제공

해 준다고 보았다. 사회가 근대화될수록 그것이 갖는 기술적이고 경제적 토대가 

분명해지면서 결과를 계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는데, ‘sine ira ac studio (애정이

나 분노가 없는)’ 원칙을 강조하는 관료제야 말로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인 것

이다(Weber, 1977:15). 기술적으로 완벽한 관료제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훈련을 받

고 특화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관료들에 의해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다

(Weber, 1977:16)

이것은 관료제라는 장치가 구조적으로 기계와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

다. 관료제를 비판하는 많은 학자들이 베버가 말한 구조적 특징들은 서로 모순적

인 것이 많아서 이념형적 구조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경험연구를 한 학자

들은 오히려 큰 모순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관료제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는 변

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다 (Udy, 1959).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계층적 

권위가 높아지면 전문가적 영향력은 낮아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구조적 수준이나 개인의 성향 수준 어느 수준이 되었건, 두 개념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Toren, 1976). 분화 전문화 표준화 공식화 등과 같이 관료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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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변수들에 대한 40년간의 경험연구들을 모두 모아 메타분석 했을 때의 결론

도 같다. 구조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었다(Walton, 2005).

관료제의 특성이 기계의 구조적 장치 같은 것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기계가 다

른 형태의 생산방식보다 우월한 것처럼 관료조직은 다른 형태의 조직보다 더 정

확하고 신속하다(Weber, 1977:12-13). 그래서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객관

적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계산 가능한 규칙(calculable rules)에 의거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증오나 비합리성 등과 같은 개인의 감정적 개입에서 벗

어나(dehumanized)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Weber, 1977:15). 편애나 증오 등의 감

정이 개입하는 상황은 계산 가능한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막스베버가 관료제의 합리성을 얘기했다면 그것은 기술적 합리성,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정확한 도구로서의 합리성을 말한다. 실제

로 막스베버의 저작을 읽어볼 때 관료제를 도구(apparatus)로 묘사한 부분이 많다. 

관료제라는 기계는 공동체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적 행동으로 전

달하는 수단이며, 그 안에서 관료는 실질적으로나 관념적으로도 하나의 부품과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Weber, 1977:16). 그러기 때문에 관료제는 영속성을 갖는다. 

아무리 누가 그것을 파괴하고 관련 문서를 다 없애도 이미 관료제 내에서 만들어

진 지배와 복종의 습관이 또 다른 관료제를 만들어 내고, 이런 식으로 관료제는 영

속할 수 있다(Weber, 1977: 17). 늘 그러한 형태의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사회의 가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관료제는 봉건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충성에 바탕을 둔 명령과는 달리 

몰인격적 관계라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일단 관료제를 통제하는 방법을 누가 알

고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를 위해 쉽게 움직인다(Weber, 1977: 17). 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가치의 관점에서 관료제를 비난하는 근거로 이용된

다. 영혼이 없는 존재로 타락하여, 나쁜 명령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

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베버가 지배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정확한 

기계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관료제를 말한 것은 아니다. 베버가 진정으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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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했던 것은 관료제의 압도적인 힘이다. 관료제를 독재자가 통제하건, 헌법에 의

해 국민의 대변자라는 지위가 보장된 입법부가 통제하건, 어느 순간 지도자

(master)는 관료제가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입장에 서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Weber, 1977:18). 관료에 대한 임면권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해도 법과 전문성

으로 대변되며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남에게 쉽게 공개하지 않는 비밀의 형태로 

간직한 관료제에 대해(Weber, 1977:19-20) 자신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관료제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가 여기서는 핵심이 된다. 왈도

를 시작으로 민주적 통제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수많은 학자들은 공공의 가치

를 관료제가 수행해야 할 최종적인 지향점으로 본다(Bartel, 2009). 즉, 관료제는 공

공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왈도는 행정이란 

다름 아닌 법과 정책의 집행을 통해 민주주의를 작동케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Waldo, 1948),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 역시 공공의 가치에 해당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관료제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하는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장치가 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가 사회의 속성을 의미하고, 관료제는 그 사회의 행정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뜻하

기 때문에, 두 개념은 사실 동일 차원에서 비교하기 힘든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들

이다. 하지만 권위주의 사회에 적합한 행정은 관료제이고, 탈권위주의사회에 적

합한 행정은 탈관료제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식의 사고체계가 형성되면서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마치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오해를 해왔다.  그런데 관료제

가 민주주의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지만, 관료제는 사실 정치가들이 장악하고 있

는 지나친 권력을 제어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오히려 도와주

는 측면이 강하다(Etzioni-Halevy, 1983). 

관료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학자들은 약간의 억울함까지 호소한다. 복

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관점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주체인 정부는 늘 비난의 대상이 되며, 비록 관료제가 비난을 받

고 있지만 사실 누군가는 받아야 할 비난을 대신 받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Goodsell, 2004). 미국의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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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블랙스버그 선언은 행정학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데, 그것은 그 

당시의 다른 입장들과는 달리 공공관료제가 헌법정신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Goodsell, 2004: 243). 특히 베버모형

은 민간기업의 경영이념과는 반대로 국가로 하여금 강력하고 도덕적인 책임에 입

각한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Goodsell, 2004:21에서 재인용).

둘째는 관료제는 지배자에게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법과 전문성을 보호하는 

제도, 즉 권력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상의 정치적 활동으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관료

제를 상정하는 것은(Evans와 Rauch 1999; Henderson외, 2007)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

다. 직접 관료제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규칙

(general rule)이 만약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신뢰의 중요

한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Rothstein과 Teorell, 2005).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고 운영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결국 정부관료제이기 때문에 관료제가 사회적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관료제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은 관료제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논리가 같다. 그것은 관료제가 수단적 관점에서 유용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하나의 관점이 문제해결의 수단이 된다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문

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일견 모순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잘못된 명령

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관료제이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명령을 

저항할 수 있는 조직이 곧 관료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관료조직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즉 합리성이라는 것은 조직의 구조

나 과정의 속성이지 결과의 속성이 아니라는 주장(Olsen 2008:9)을 받아들인다면, 

관료제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와도 그것은 늘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의 두 가지 측면, 즉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

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막스베버 역시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 그가 만든  관료제 이념형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른 어떤 조직보다 우월한 조직이다(Weber, 1977:13-16). 하지

만 그와 동시에 비전문가에서 지방과 중앙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대표

자들처럼, 관료제화 경향에 직접 맞서는 힘들 사이에서 존재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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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1977:18). 

관료제적 합리성은 계층제적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형식적 합리성과 정치적 

관념들의 영향을 상쇄하려는 실질적 합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Bartel, 2009). 형식

적 합리성이 법-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둔 관료조직의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을 강

조한 것이라면, 실질적 합리성은 가치-합리적 권위에 기초를 두고 헌법정신을 쫓

아 자연법과 도덕적 규범 등을 강조한 것이다(Spencer, 1970). 크게 보면 관료제는 

복종과 자율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의회민주주의 앞에서 

복종의 틀을 충실히 적용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에 대한 견제세력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관료제인 것이다(Bartel, 2009). 즉, 잘못된 개인의 명령에 대해 법과 규칙

을 들어 정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베버는 근본적으로 청교도 정신

에 바탕을 둔 합리적 행동(rational conduct)이란 관점을 견지한 채 관료제의 합리성

을 얘기했던 것이다(Eisen, 1978).

3. 경험적 현실을 판단하는 준거점

선한 통치자가 관료제를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과, 악한 통치

자가 관료제를 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공공선

을 위해 관료제가 움직였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거나 반대로 비록 의도

는 나쁜 정책이었지만 관료제로 인해 나쁜 결과를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

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같은 얘기다. 앞의 논리는 관료제의 합리성을 형식적으

로만 해석한 것이고, 뒤의 논리는 실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논점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합리성을 모두 고려했지만,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

떻게 표현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없다.  

베버는 관료제와 관료의 속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늘 만약 그것이 “완전히 발

달하면(fully developed)"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념형적 사고방식이 전제되어 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관료제는 이념

형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 가만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Cahnman, 1965). 더구나 

베버는 그가 말한 이념형 요소 가운데 실제로 어떤 것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으

며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지 않았다(Hoepfl, 2006). 그만큼 베

버가 말한 이념형과 현실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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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봐도 그래왔다. 예컨대 경험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로 베버가 논의한 카리스

마 조직, 전통적 조직, 관료조직이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었다(Rudolph와 Rudolph, 1979). 

결국 관료제의 합리성은 경험적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합리성을 말한다. 표준화된 준거점(standard reference point)(Hoepfl, 2006), 합리화를 

통해 수정이 가능한 믿음과 정신으로서의 휴리스틱스(Hilbert, 1987), 경험적 현실

을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휴리스틱스(Kramer, 1977; Rudolph와 Rudolph, 1979) 등의 

표현은 모두 이념형이 비교의 준거틀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근대 서구 시민사회

의 근대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론적 구조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Lindbekk, 1992). 마치 탈코트 파슨즈가 만들어 낸 편의도식(convenient 

schemata)이라는 개념처럼, 합리적인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화된 개념

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다(Cahaman, 

1965). 법칙과 이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과는 달리 변화하

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이 바로 이념형인 것이다(우홍준, 2008). 

그러기 때문에 역사적 경험 속에서 베버의 이념형에 대한 정확한 모습으로 발

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예컨대 이념형 관료제라는 것이 일종의 정신

구조물이라면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인 “권위”라는 것도 일종의 믿음

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베버가 말한 3가지 중요한 권위는 역사적 발견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탄생된 것일 수 있다

(Hilbert, 1987).  

베버의 이념형이 경험 세계에서 베버가 말한 대로만 작동되지는 않는다는 주장

이 베버를 반대하는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베버가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충분하다고 하는 주장이다(Hilbert, 1987). 이런 논의가 많아질수록 베

버가 말한 이념형 관료제에 대한 논의도 훨씬 더 풍성해지고 이념형이 관료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합리적 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실의 잘잘못을 비교하

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이 필요한데, 과거의 경우처럼 선진국 사례를 그 기준으

로 하는 벤치마킹을 강조한다면, 기준틀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과 가변성이 너무 

크다. 따라서 규범적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가의 정도를 비

교하는 것이 오히려 경험적 현실을 비교하는 데 더 유리한 것이다. 즉 관료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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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형에서 합리성을 찾는다면 그 이유는 이념형이 경험현실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의 척도이며, 이해의 기반이 되는 해석의 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제라

는 조직이 통제가 불가능한 지배의 도구로 변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막스베

버가 이념형을 만들었다는 주장 또한 (Morgan, 1997:383-4), 엄밀히 말하면 이념형

이 가치합리적인 관점에서 규범적 틀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Ⅲ. 관료제 이념형의 분석 단위: 직책 혹은 공직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office'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 단어는 보통 관청이나 사무실로 이해를 하고 또 번역을 해왔지만, 베버가 의도

했던 의미를 되짚어보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추상적 공간인 ‘자리’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리고 자리는 지위와 역할이 

결합된 개념이기 때문에 ‘직책’으로 번역하는 것이 무리가 없고,7) 만약 조직이 공

공관료제라면 자리는 ‘공직’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이 강조된다면 

‘부서’의 의미도 추가된다. 베버는 같은 관료제라고 해도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office’,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bureau’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했는데(Weber, 

1977:12P), 이 경우 the bureau 역시 사무실이 아니라 관리들이 일을 하는 추상적 공

간인 ‘자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베버는 ‘the bureau’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

인 사무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들로 구

성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Weber, 1977:7P).8) 베버가 봤을 때 office

가 되었건 bureau가 되었건 그 자리는 책임, 기능, 신뢰, 의무 등이 맞물린 추상적 

7) 행정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공직이며, 공직은 일상적으로 ‘자리’라는 개념

과 맛닿아있다. 자리는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히 역할을 의미한

다기보다는 지위와 역할이 결합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다른 자리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그 자리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직 내의 책임과 권한 수준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윤견수, 
2011을 참조할 것)

8) 이런 식의 추상적 공간으로 이해해야 베버가 사용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번역이 가

능하다. 예를 들어 ‘office hierarchy’(7p)는 직책의 계층, ‘loyalty to an office’(9p)는 직책에 대한 충

성, ‘development of the right to the office’(12p)는 직책에 대한 권한의 발달, ‘...removed from office’ 
(12p)는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 등으로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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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다. 그것은 지위와 역할이 결합되고, 권한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이

념형관료제를 구성하는 최소 분석단위다. 베버가 관료제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쓴 첫 문장은 “Modern officialdom functions in the following specific manner.”인데, 여

기서 officialdom이라는 것은 “관료의 지위나 영역(the position or domain of 

officials)”을 뜻하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일과 사람이 

결합된 상황을 지칭하고 있다. 

베버가 관료제 이념형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직책의 개념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관료조직과 관료를 만나게 하는 접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선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관료조직을 먼저 설정한 후에 관료를 논하면 

논리적으로 분해의 오류를 저지르기 쉽다. 조직의 특성을 그 조직을 구성하는 개

인의 특성으로 오역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관료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관료제

를 설명한다면 개인의 특성을 곧 전체 조직의 특성으로 오역하는 구성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이미 훌륭한 사회학자인 그는 직책을 분석단위로 함으로써 하나의 

개념이 조직도 설명하고 인간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관료

제는 관료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직책들로 구성된 것이며, 관료는 관료조직

의 한 부분이 아니라 직책을 담당하는 사람인 것이다. “Heckscher(1994:19)에 따르

면 베버의 관료제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은 사람과 직책을 분리한 후 직책을 합리

적으로 정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Hoepfl, 2006:13에서 재인용). 개인의 정서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요소나 이해관계에서 오는 정실적 요소를 적어도 

일하는 자리에서는 분리하자는 것이 그 핵심인 것이다(du Gay, 1994). 

베버는 늘 직책이나 관료제가 “완전히 발달했을 때(fully developed)”라는 단서를 

달면서 관료제를 설명했다는 것은 관료제 이념형의 모습이 완벽한 모습으로 현실

에서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이념형이 현실을 끌고 가는 힘

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료조직이 이념형에 가까워질수록 다른 형태의 

조직보다 기술적으로 우위에 서며, 사회의 가치를 보존하는 기능도 더 잘 수행한

다고 가정한다.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관료제 이념형은 현실을 비교하는 기

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료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을 연구하는 학

자들은 이념형 관료제가 현실에서 합리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

다고 한다. 관료제 이념형은 기계와 같은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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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엄격하게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March & Simon, 1958).9) 즉, 양날의 칼처럼 이념형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

다.10) 

이렇게 볼 때 현실의 관료제는 베버가 의도했던 결과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

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형 관료제를 설명하

는 과정에서 베버가 왜 각각의 개념적 차원들을 끌어들였으며, 그러한 것들이 가

져올 수 있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하의 논의는 이

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관련된다. 논문의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앞부분은 과소

관료제의 문제이며, 뒤의 것은 과잉관료제의 문제다.

① “...직책은 규칙과 규정에 따르며 그것은 곧 고정되고 공식적인 관할영역

(fixed and formal jurisdictional area)이다.... 각 관할영역은 곧 공적 의무이고,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권위는 규칙에 의해 부여된다. 규칙을 따르는 것은 법이나 (관리의) 

행정규제에 따른다... (Weber, 1977:6)”. 

이 원칙은 ‘법에 의해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게 관할권이 설계

9) March와 Simon은 베버의 관료제가 기계모형에 입각해 조직을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그 모형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Merton, Selznick, Gouldner와 같은 학자

들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통제의 필요성이 오히려 행동의 경직성을 

가져올 수 있고(Merton의 연구결과), 권한의 위임이 오히려 전체목표를 무시하고 하위목표만

을 내면화하게 만들 수 있으며(Selznick의 연구결과), 일반적이고 몰인격적인 법의 사용이 오히

려 사람들 사이에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Gouldner의 연구결과)는 것이다 (March&Simon, 1958: 
36-47). 

10) Olson(2008)은 관료제에 대한 기존의 30년 연구를 정리하면서 관료제화의 흐름과 탈관료제화

의 흐름이 공존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출발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흐름이 혼재되면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과 규범은 예측성과 일관성 

및 공평한 대우에 도움이 되지만 개인을 다룰 때는 제약조건이 된다. 계층은 신속한 결정과 

책임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식적 권위와 전문성은 늘 충돌한다. 평생직을 보장하면 권력

에 대항하여 제소리를 낼 수 있지만 변화와 개혁에는 저항한다. 이런 식으로 관료제의 발달

과정에 따라 각각의 차원에 대한 장단점이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이  Olson의 아이디어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크게 3가지 점이 다르다. 첫째, 이 논문은 

철저히 이념형에 나타난 항목들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았다. 둘째, Olson은 부정적 효과를 이

념형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라는 측면으로만 설명했지만, 이 논문은 그 차원이 이념형을 비

교기준으로 하여 과소와 과잉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Olson은 현실에서는 이러한 

장단점이 서로 얽혀있다고만 했지만 이 논문은 그것이 어느 수준으로 얽혀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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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가’를 다룬다. 베버는 고대 동양이나 독일 혹은 몽고의 관료제 조직이 비

록 규모는 크지만 이러한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단한다. 법집행의 근거와 

권위는 통치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해 임시적으로 주어진다고 본 것이다(Weber, 

1977:7). 즉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법과 규칙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력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잠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직책이 완전히 발달하면(fully developed), 법과 규제를 통해 권한과 책임이 

정해진다.  

그런데 관료제를 비판한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관료제

가 역기능을 띠게 된다고 한다. 관료제를 비판한 많은 경험연구들이 가장 강조하

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다. Metron(1940)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신의 업무를 전체적 관점이 아니라 협소한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주어진 목표보

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에 과다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수단과 목표의 

대치(goal displacement)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Crozier(1964)는 비인격적인 규

칙에 얽매이기 때문에 귄위적 관계를 통한 일처리가 불가능해지고, 각 영역집단

들은 조직의 전반적인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집단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한다고 비

판하였다. Pressman과 Wildavsky(1973)는 지방정부에서 기획했고 연방정부에서 지

원했던 좋은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방 수준에서 집행될 때는 세밀하게 정해진 관

할권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정책집행의 실패를 분석했다. 

Wilson(1989)은 이민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업무가 서로 모순적이고 상충적인 방

식으로 관할권이 설계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관료가 어쩔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비판들은 관할권을 규정하고 운영할 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에 과도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다른 영역과의 갈등이 

심해지는 할거주의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런데 갈등과 할거주의가 

그 강도의 크기에 따라 나타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념형 관료제의 논리적 약

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베버가 살아있다면 업무영역이나 관할권 간의 갈등을 

조정해 주는 상위의 직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적절한 권한을 행사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즉, 직책이나 관료제가 충분히 발달한(fully 

developed) 상태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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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위직책이 하위직책에 대해 명령을 내리는 계층제와 권위의 체계가 존

재한다...(Weber, 1977:7)”  

이 원칙은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문헌들이 계층제적 

원칙을 말하며 계층제가 가져올 수 있는 폐단을 얘기하고 있다. 특히 무비판적으

로 상위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관료의 한계를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

다. 일찍이 Merton(1940)은 관료제의 병리적 성격이 만들어지는 큰 이유 중의 하나

로 법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 계층제적 한계를 들고 있다. Adams와 Balfour(1998)는 

행정이 갖고 있는 계층제적 관료제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만 강조되고 성찰적 사

유는 찾아보기 힘들며, 따라서 히틀러와 같은 악의 명령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한탄하였다. 더구나 관료는 계층제에 의해 주어지는 자신들의 지

위에 매달리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Downs, 1967). 아무

튼 무능력과 병폐의 모든 책임은 바로 계층적 속성에서 주어지는데 이런 현상에 

대한 Thayer(1984)의 비판은 결정적이다. 그는 관료들이 계층제에 의해 주어지는 

역할에 의해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결정과정과 결정의 결과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

실하고, 창조성도 상실하며 예외적 상황이 생겼을 때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관료제를 비판하였다. 또한 관료들은 계층구조 속에서 권위적이며 경직화된 언어

들을 사용하며, 권위적 명령과 기계적 규칙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또한 

전문화라는 덫에 빠져 무미건조하고 소극적인 삶을 정당화한다고 하였다. 특히 

정부관료제의 힘이 시민사회보다 강한 경우에는 계층제적 속성이 지배를 정당화

하는 인식으로 작용한다. 상위직 관료들은 하위직에 있는 관료들의 의식과 행동

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며, 공공관료들은 민원인들에 대한 통제와 명령을 당연하

게 생각한다(Hummel, 1987). 권력자가 관료제의 상위직을 지배하며, 상위직은 하

위직을 지배하고, 관료들은 시민들을 지배하는 계층적 권력구조가 정당화되는 것

이다 (이문영, 1991;1996)

하지만 베버가 강조한 직책의 계층과 권위는 오히려 상위자의 지배를 정당화 

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고 하위자의 권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상위직책이 하위직책을 감독하는 체계 안에서는 하위직책의 결정을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관할권이 충분히 발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상위자가 하위자의 업무를 다 떠맡는 권위를 갖는 것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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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오히려 하위자가 상위자의 업무를 떠맡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직책

이 만들어지고 그에 수반되는 과업을 완전히 수행하면, 그 직책은 누가 그것을 맡

건 계속해서 존재한다.”(Weber, 1977:7). 다시 말해 계층제와 권위의 원칙이라는 것

은 상위자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 하자는 측면과 더불어 하위직책의 권한을 계층

제 속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상위자가 해야 할 과다한 일들

을 하위자에게 부담지우는 대신에 하위자에게 그에 합당한 힘을 주자는 것과, 하

위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상위자가 적절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원

칙의 핵심이다.   

 

③ “....직책의 수행(management of the office)은 문서와 파일에 바탕을 둔다. 그래

서 이것을 담당하는 하위관리와 필경사들이 있다....(Weber, 1977:7)"  

관료제를 비판하는 또 다른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는 지나친 문서주의로 인한 

번문욕례 현상이다. 본래 문서를 통한 형식적 업무처리는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인데 형식성이 과다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업무의 지연과 비효율이 나타난

다. 일찍이 Kaufman(1977:97)은 “이미 번문욕례는 죽음이나 세금처럼 사람의 필수

불가결한 특성이 되고 말았다”고 한탄하였다. 지나친 문서화는 항상 행정을 비난

하는 근거로 사용되어왔으며, 특히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는 문서들마저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 비난이 늘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Bozeman(2000)이 말한대로 공공기관은 업무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많은 서류 요청이 있기 때문에 문서화가 당연하지만, 

지나친 문서화는 오히려 행정의 병리현상을 가져오는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번문욕례는 각 나라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늘 최우선적인 개혁의 대상 가운데 하

나로 거론된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개선

을 행정개혁의 기치로 내걸었을 때, 그 핵심 중 바로 민원서식의 양을 줄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래 의미의 문서화는 관리의 활동을 사적인 삶의 영역과 분리하는 것

이다. 공금과 공적시설은 관리의 사유물과 분리되어야 하며, 공적 활동은 기록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베버가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사적인 것)은 직책을 수행할 때 허용이 안 되며, 문서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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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기록 자체가 이미 공적인 것의 특징을 갖는 

것이다. 국가의 부서 활동은 개인의 사적인 경제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

을 갖는다(Weber, 1977: 8).

④ “...적어도 모든 직책은 분화되어 있으며, 직책의 수행은 ‘철저하고 전문가적

인 훈련’을 토대로 한다....”(Weber, 1977:8). 

관료제의 병리 현상에 대한 연구 가운데 전문가주의로 통칭할 수 있는 이 원칙

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망라적이다. 인사행정을 전공한 학자들은 전

문가주의가 가져오는 폐단을 일반가주의와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특히 환경이 복

잡하게 변해가고 과업의 복잡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

한다. 일찍이 Merton(1940)은 베블렌이 고안한 용어인 훈련된 무능력(Trained 

incapacity)의 개념을 끌어들여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관료제 안에서 구조적으로 

정당화될 때 나올 수 있는 폐해를 논하고 있다. 기술적 전문성은 갖고 있지만 편협

한 시각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분야와의 협조가 힘들다는 것이다. 자기가 담당하

고 있는 과제에 매달리기 때문에 다른 부서와의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것은 앞에

서 설명한 할거주의의 폐단과 같다. 머튼이 강조했던 것은 관료제의 구조적 속성

이 관료를 무능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러한 무능이 직책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

할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가져오는 폐단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공격은 전문성이라는 가치가 다

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성으로 인해 할거주의가 생길 

있다는 것은 조직 내부의 문제인 반면, 전문성이라는 규범이 관료조직 외부인 고

객이나 시민의 요구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논

쟁이나 고객에 대한 대응성에 대한 논의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결국 이 논의

는 기술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의 충돌, 기술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의 충돌로 표현

된다. 공직자를 선발하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우대할 것인가 일반가를 

우대할 것인가, 기술적 능력을 우선시 할 것인가 대표성을 고려할 것인가, 전문직

의 경력만을 고려할 것인가 다양한 경력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은 모두 전

문성이라는 가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들과 관련된다.

하지만 베버가 전문가주의를 강조했던 이유는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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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관료로 하여금 “객관적”인 전문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객관적이

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여를 벗어난(without regard for persons) 상황, 즉 개인의 동정

이나 선호 은총이나 감사 등의 영향력을 탈피한 상황을 뜻한다(Weber, 1977: 15). 

관료제가 기술적으로 다른 조직들보다 우위에 서는 이유는 직책의 수행이 개인의 

감정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지

기 때문인 것이다(Weber, 1977:13-16). 

⑤ “....직책이 완전히 발달하면,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규정된 근무시간과는 무

관하게 그 일에 전념을 다한다(full capacity of the official)...”(Weber, 1977: 8).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 원칙에 대해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연구한 학자

들의 직접적 비판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전문가주의가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굳이 

이 원칙이 필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사회의 직업윤리 발달 수준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직책임과 관련된다. 특히 전념을 다하는 

과정에서 법이나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overfeasance), 일을 안 하는 것이나(nonfeasance) 일을 잘못하는 것(malfeasance)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다(Finer, 1941). 직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과 직결된다. 그 동기가 무엇이 되었

건 상위직이 재량권을 남용하는 문제는 공직자의 정치적 책임 문제와 더불어 많

은 논란이 있어왔고 또 그만큼 연구도 많다. 하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관료들 역시 

규칙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정보를 조작하는 등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

써 민원인들의 소외를 불러일으키고 참여 욕구를 떨어뜨린다(Lipsky 1980). 

막스베버가 직책에 대한 전념을 끌어들인 배경에는 적어도 직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는 사적인 것을 끌어들이지 말자는 논의가 깔려있다. 베버는 직책이 충분

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전념을 다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

했다. 직책을 수행한다는(official business) 것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취급된다는 것

이다(Weber, 1977:8). 즉, 부서에서 하는 일 가운데 다른 일은 제쳐두고 직책이 요구

하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전념을 다하는 상황이다. 단순히 시간을 즐기

면서 빈둥거리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거나, 외부의 부탁이나 간섭에 의해 일하는 

상황은 직책이 충분히 발달한 상황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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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책의 수행은 보편적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그것들은 다소 안정적이고, 

망라적이며, 또한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규칙들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료들이 특

별한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이다.....”(Weber, 1977:8). 

보통 법의 지배라고 이해하는 이 원칙은 관료제의 병리현상을 말하거나 관료제

를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비판들이다. 법이라는 수단에 대한 과잉동조 때

문에 나타나는 조직의 목적에 대한 무관심(Metron, 1940)은 지금까지 학자들이 가

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비판 중의 하나다. 사실 관료적 규칙이라는 것은 법이나 규

제, 과잉전문화, 권위적 명령 등에 의해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렇게 구조화된 관료

제적 삶 안에서 관료들은 자발성을 상실하고, 또한 관료들은 민원인을 단지 하나

의 사례로 취급한다(Hummel 1987). 관료적 규칙이 관료조직 내부에서는 자율성과 

창의성에 방해가 되고, 조직 외부의 시민들에게는 친밀감과 반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버가 의도했던 법의 지배 현상이 직접적이고 완전한 통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의거에 어떤 문제에 대해 명령할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은 그 문

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안 하나하나를 규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추상적

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Weber, 1977:8). 이것은 가산관료제 안에서 늘 나타나는 

현상, 즉 모든 관계를 개별적 특권이나 은총에 의해 규제하려는 현상과는 정 반대

다(Weber, 1977:9). 추상적인 법원칙을 통해 관료에게 문제 해결의 재량성이 부여

된 상황인 것이다.

Ⅳ. 공직 수행자의 조건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로 관료조직의 구조와 관련된 것이었다. 베버는 직책수행

자의 지위를 설명하는 항을 별도로 두었다. 이것은 분석의 기본단위를 조직과 사

람이 만나는 직책이라는 개념으로 했을 때 당연히 따라 나오는 결론이다. 직책과 

조직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처럼 직책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필

요하기 때문이다. 베버가 설명한 직책수행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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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하나의 소명의식(vocation)이다.” (Weber, 1977:9).

행정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관료적 행태를 설명하면서 관료들의 권한 남용

과 특권의식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다. 관료라는 직업이 사회의 기득권층에 편입

되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위치로 사회화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그 서열주의나 권위주의 등의 행정문화 속에서

는 계층제상의 높은 직책을 맡는 것이 더 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이 청교도 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 베버의 입

장에서는 직책을 담당한다는 것은 곧 소명의식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신

의 음성(Voice)을 듣고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관료는 자신의 직업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문수, 2008). 베버는 “....공직이라는 것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사전훈련을 거친 

사람들이 공직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맡는 것이며,.... 공직을 담당

한다는 것은 지대나 보수를 위해 공직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댓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직을 소유한다는 것은 안정의 댓가로 충성을 다

해 그 직을 관리하겠다는 복종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Weber, 1977:9). 

여기서의 충성은 개인적 충성, 즉 단지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에서

의 충성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몰인격적인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베버는 “직업에 전념하는 에토스”에 바탕을 둔 합리성이라고 하였다(du 

Gay, 1994). 

② “... 공직자의 개인적 지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형화 된다.... 우선 공직

자는 그 직급에 따라 하위직에 비해 사회적 존경을 받는다.... 순수한 형태의 공직

자는 선거가 아니라 상관에 의해 임명되고 경력관리가 이루어지며...공직은 평생

직의 성격을 띤다....직책에 의해 규칙적은 급료를 받고 나이가 들면 연금을 받으

며....낮은 계층에서 높은 계층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경력관리가 이루어진다.” 

(Weber, 1977: 10-12). 

관료를 비난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료들에게 평생직을 

제공하고 시간만 지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승진이 보장되며 퇴임 후에는 연금까지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의 변화에 저항하고, 경쟁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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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책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빗대어 사회에

서 많이 통용되는 비유가 바로 철밥통이다. 공직자들의 철밥통 성향은 관료제 개

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비록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베버의 의도는 비교적 분명하

다. 사회적 존경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사전에 규정된 직급의 체계 

안에서 그 지위를 보장받는데서 생기는 것이며, 이것은 정치에 의해 선발되는 공

직자가 교회나 국가의 모욕과 비난을 받지 않도록 특별규정으로 보호받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Weber, 1977: 10). 또한 베버가 공직자의 순수 형태를 선거가 아니라 

상관에 의해 임명되는 형태로 규정한 것은 선출직과 달리 순전히 기능적인 관점

에서만 선발과 경력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다(Weber, 1977: 10-11). 

그리고 공직을 맡으면 평생 그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술적 능력과 법에 의해 그 

직책수행을 정당화시켜준다는 뜻이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고와 보직변경에 대항

하는 법적인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공직자의 기술적 능력이 점차 인정받게 되면

서, 상관의 자의성으로부터 독립된 보직원칙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Weber, 1977: 11-12). 보직과 임면의 재량권이 특정인에게만 귀속되어 있으면 전문

성과 규정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직책이 결정되는데, 이것은 막스

베버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근대화하기 이전의 가산관료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식민주의 체계에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

기 때문에 직책에 주어지는 급여수준이 낮았지만, 근대 이후의 관료제에서는 사

람들이 공직을 추구할만한 것으로 여기게끔 충분한 급료와 연금을 준다(Weber, 

1977:13). 이때 급료는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성격, 즉 전체에서 

그 직책이 차지하는 서열과, 관리의 복무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Ⅴ. 관료제 이념형과 과소 및 과잉 관료제

Eisen(1978)은 베버의 문헌에서 목적, 계산가능성, 통제, 논리, 보편성, 체계성 등

과 같이 6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는 합리성의 개념을 밝혀냈다. 그의 분석

에 따르면 얼핏 혼란스러워 보이는 합리성의 개념들이 사실은 베버의 문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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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게 쓰이고 있었다는 것이다. 관료제 이념형의 분석단위를 직책으로 본 

베버의 결정은 현명한 것이었다. 관료제는 관료조직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관

료들의 행위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며, 오히려 그 둘을 포함하기 위

한 개념이다. 관료제의 합리성이란 엄밀히 말하면 직책이나 공직의 운영이 합리

적인 상황이며, 그것은 이념형의 모습에 가깝게 운영되는 상황이다. 그것은 Evans

와 Rauch(1999)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한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이 최소

화된 상황이다. 최소화는 두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베버가 자신의 글

에서 이념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했던 문제점들, 즉 관료제화가 안 되거나 혹

은 과소관료제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극복한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관료

제가 지나치게 진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과잉관료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상황

이다. 이념형은 과소관료제와 과잉관료제라는 양 극단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가

운데에서 찾을 수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것을 공직의 질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관료제를 비교하는 준거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

    

<표 1> 이념형의 관점에서 본 과소관료제와 과잉관료제 

관료제의

전개과정

공직자의

생애주기

과소 관료제

(미발달)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

과잉 관료제

(병리현상)

공직에 들어오기 전

(공직에 대한

매력/호감)

공직에 대한 낮은가치

공직에 대한 낮은대우

소명의식(존경+매력)

직업안정성+적정보수

특권계급화+권한남용

철밥통+보수안정성향

공직에 들어올 때

(공직의 임용 과정)
세습주의+연고주의 전문가주의 폐쇄성과 경직성

공직에 들어와서

(공직의 사회화 과정)

사인 지배와 간섭

일시적 권한과 책임

하위자 권한 없음

공과 사의 분리 안됨

무사안일+사적용무

법의 지배(안정+예측)

명확한 관할권+책임

권위의 계층제

문서화+공식성 확보

직책에 대한 전념

업무수행의 경직성

할거주의와 갈등

복지부동+무능력

형식주의와 번문욕례

과잉규제와 간섭

공직에서 물러난 후

(공직에 대한 보호)

포획 및 결탁

(퇴임관로서의 혜택)

공직 보호

(사회적 거리 유지)

관료의 능력 사장

(지식과 경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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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이념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들을 과소관료제와 과잉

관료제의 틀 안에서 비교한 것이다. <표1>을 제시한 이유는 이 논문의 목적 가운

데 하나가 정부의 질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이고, 

그 기준을 관료제 이념형에서 찾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질을 평가하

기 위한 기준척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이 논문은 

또 하나의 차원을 끌어들였는데 그것은 “공직자의 생애주기”라는 차원이다. 공직

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구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구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

점에서 본다면, 공직에 대한 경험은 공직에 참여하기 전, 참여할 때, 참여한 후, 물

러난 후 등의 각 시기에 골고루 존재한다. IV절의 내용이 주로 공직을 맡기까지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 III절의 내용은 관료가 공직을 맡고 난 이후의 상황이며, 이

런 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후의 상황에 대한 기준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다. 

예컨대 공직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에서는 공직에 대한 매력이 공직의 질을 좌

우할 것이다. 공직에 대한 호감이 높다면 양질의 인력이 공직을 지원하기 때문이

다. 공직에 대한 가치부여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공직에 대한 대우가 낮은 과소 관

료제 사회나, 공직이 권한의 남용을 일삼는 특권계급으로 변질하거나 과업이나 

기능과는 무관하게 신분상의 이익만 누리려 하는 과잉 관료제 사회는 공직에 대

한 매력이 높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공직의 질이 높지 않을 것이다. 베버의 해답

은 물론 공직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과 더불어 실적주의(meritocracy)를 통해 직업

의 안정성이 보장된 관료제를 만드는 사회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공직에 들어온 

후에도 관료제 이념형의 각 차원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즉 과소와 과

잉관료제 상황으로 나가지 않는 관료제를 가진 나라일수록 정부의 질이 높을 것

이다. 비록 베버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퇴임공직자가 개인적 이해관계를 쫓아 과거의 공

직을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관료제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는 상황과 

거리가 멀고 관료의 소명의식에도 어긋난다. 반대로 퇴임과 동시에 관료제와의 

접촉을 단절한다면 공직에서 닦은 경험과 전문지식이 사장되어 사회적 비효율이 

나타날 것이다.  베버였다면 이념형으로서의 공직은 두 극단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지점에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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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몇가지 토론점들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에 대한 글들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서 존재한

다. 이념형의 가치와 존재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대개의 경우 부정적으로 이념

형을 받아들인다. 막스베버가 논리적 정당성의 근거로 사용했던 이유들이 현실적

으로는 적절하지 않고, 관료제는 오히려 시민과 관료를 억압하는 괴물같은 존재

라고 간주한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관료제가 모더니즘 사

회를 대변하는 통치형태에 불과하며 권력에 대해 무비판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

배를 합리화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이 논문의 목적은 관료제

가 갖고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스펙

트럼의 모태가 되는 막스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을 다시 한번 바라보자는 것이

다.11) 이 글은 이념형의 구조와 기능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처럼 이념형을 현실조

직의 구조적 특성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일찍이 Hall(1963)

은 조직이 얼마나 관료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념형을 받아들였는데, 이 

논문 역시 현실의 조직들을 비교의 각 차원이 되는 이념형의 속성들을 가지고 측

정할 수 있다는 전통에 서있다. 다만 기존의 연구들이 대개 이념형을 하나의 목표

나 기준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에 대해서만 연구했었는데 이 연

구는 그 벗어나는 방향을 과소와 과잉의 개념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갖는 함의는 두가지다. 첫째는 관료제 이념형이 가지고 있

는 양날의 칼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관

료제라는 것이 사회를 합리화하는 효율적인 도구라는 모더니즘적 관점과 사회를 

억압하고 낭비를 부추키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을 모두 

11) Albrow(1970)는 관료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서 관료제라는 것이 다음과 같

이 크게 여섯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① 안정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조직　

② 합리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몰인격성 대변  ③ 국민에 의해 지배를 받는 민

주주의와는 달리 관리에 의해 지배를 받는 체제  ④ 행정 그 자체 (이 때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일과 기능)  ⑤ 임명된 관리에 의한 운영 (바로 이 점이 베버가 말한 관료제의 핵심)  
⑥ (대규모) 조직  ⑦ 근대사회를 설명하는 한 유형.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 논문이 주목하고 있

는 것은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을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이다. 이 논문의 중요한 가정 가운데 하

나는 관료제의 다양한 모습들은 이러한 속성들의 구성과 표현 방식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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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인다. 그러기 때문에 관료제 이념형을 현실조직의 관료화를 측정하고 비교

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잉과 과소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접근

하였다. 둘째는 원전을 통해 봤을 때 이념형으로서의 관료제를 구성하는 기본 분

석단위는 단순히 조직이 아니며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개인들도 아니라는 점이다. 

특정의 일이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책임을 

규정한 ‘직책’이나 ‘공직’이 기본 분석단위였다. 공직을 의미하는 “office”나 “bureau

라는 개념은 사적인 관계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며, 사적인 소유물을 허용하지 않

는 공간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념이나 이익을 넘어서 다른 직책들과의 기능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관료제는 그러한 기능들이 하나의 구조로 표현되는 과정을 설

명해 주는 개념이다. 물론 공직이라는 것이 사적인 것을 벗어난 공간이지만 그것

의 운영은 담당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직업에 대한 전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문수

(2008)의 지적대로 관료는 직업적 소명의식을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인격을 적극

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관료제는 인간이나 조직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그 둘의 접

점은 ‘공직’이라는 개념이다.

정부의 질이라는 것은 정부관료제의 질이며, 그러기 때문에 관료제 이념형을 

구성하는 각 차원들이 정부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 

논문의 기본 가정이다. 그런데 관료제 이념형에 비추어 현실의 조직을 비교하고 

판단할 경우 과소와 과잉의 개념 역시 하나의 이념형일 수 있다는 점은 이 연구의 

큰 약점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관료제가 과소관료제 상황이라는 것은 베버가 말했

듯이 관료제가 필요한 이유가 아직 충족되지 않은 상황이다. 반대로 과잉관료제 

상황이라면 그것은 베버를 비판한 학자들의 논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국 상

황에 대한 경험적 증거만이 과소와 과잉 그리고 이념형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다. 현실의 정부관료제를 연구한다면 관료제 이념형을 구성하는 각 차원

들에 대한 과소와 과잉의 정도가 다르게 나올 것이다. 경험자료를 통해 과소와 과

잉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론화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각 나라의 정부의 질을 ‘정부

관료제’의 관점에서 비교해 보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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